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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]

 

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

 

하이디스 

 

정리해고 

 

부당해고 

 

구제신청 

 

기각 

 

판정을 

 

규탄한다

1. 

 

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. 7. 29. 

 

하이디스테크놀로지 

 

주식회사(

 

이하 ‘

 

회사’)

 

가 2015. 

3. 31. 

 

이후 

 

생산직 

 

노동자 78

 

명에 

 

대한 

 

행한 

 

정리해고를 

 

정당한 

 

해고로 

 

판정하였다(

 

경기

2015

 

부해634,892,1157/

 

부노34,47,61

 

병합 

 

사건).

2. 

 

경기지노위의 

 

위 

 

판정은 

 

다음과 

 

같은 

 

점에서 

 

부당하다.

 

첫째, 

 

경기지노위는 

 

특허료 

 

수입이 

 

예상된다는 

 

사실을 

 

인정하면서도 

 

긴박한 

 

경영상의 

 

필요

 

가 

 

있고, 

 

해고 

 

회피 

 

노력을 

 

다하였다고 

 

인정하였다. 

 

그러나 

 

회사는 FFS(

 

광시야각)

 

의 

 

원천기

 

술 

 

특허료 

 

등으로 2014

 

년 840

 

억 

 

원의 

 

당기순이익을 

 

얻었고, 

 

이후에도 

 

이로 

 

인한 

 

수입이 

 

예

 

상되는 

 

상황이었다. 

 

이런 

 

상황에서 

 

회사는 

 

생산라인 

 

설비에 

 

대한 

 

재투자 

 

노력도 

 

없이 

 

생산 

 

공장 

 

폐쇄와 

 

정리해고를 

 

결정하였다. 

 

회사가 “

 

긴박한 

 

경영상의 

 

필요”

 

가 

 

있었는지, “

 

해고 

 

회

 

피 

 

노력”

 

을 

 

다하였는지는 

 

헌법상 

 

근로할 

 

권리, 

 

근로기준법상 

 

경영상 

 

해고의 

 

입법취지를 

 

고

 

려하여 

 

엄격하게 

 

해석하여야 

 

한다. 

 

그럼에도 

 

불구하고 

 

경기지노위는 

 

만연히 

 

회사의 “

 

주장”

 

과 “

 

우려”

 

만을 

 

근거로 

 

사용자의 

 

손을 

 

들어 

 

주었다.

 

둘째, 

 

경기지노위는 

 

금속노조와 

 

체결한 

 

단체협약상 

 

합의의무를 

 

회사가 

 

이행하지 

 

않았음에도 

 

불구하고 

 

노조가 

 

합의권을 

 

남용했다고 

 

판단하였다. 

 

경기지노위는 

 

노조가 

 

정리해고 

 

자체를 

 

반대하여 

 

회사로서는 

 

합의에 

 

이를 

 

수 

 

없었던 

 

것이므로 

 

회사는 

 

책임이 

 

없다고 

 

판단하였으나, 

 

이는 

 

사실과 

 

다르다. 

 

하이디스는 

 

노조와 

 

정리해고와 

 

관련한 

 

합의를 

 

하려는 

 

태도를 

 

보이지 

 

않았고 

 

공장이 

 

폐쇄되었으니 

 

정리해고나 

 

회망퇴직 

 

중에 

 

선택하라고 

 

요구하였다. 

 

이에 

 

노조

 

는 

 

총 4

 

차례에 

 

걸쳐 

 

정리해고를 

 

제외한 

 

노동자들의 

 

희생을 

 

바탕으로 

 

한 

 

여러 

 

가지 

 

방안을 

 

제시하면서 

 

회사를 

 

설득하였다. 

 

즉, 

 

합의를 

 

하려는 

 

태도조차 

 

보이지 

 

않고 

 

단체협약상 

 

합의

 

의무를 

 

위반한 

 

것은 

 

노조가 

 

아니라 

 

회사였다.

3. 

 

이와 

 

같이 

 

경기지노위의 

 

이번 

 

판정은 

 

법률적으로 

 

타당하지 

 

않다. 

 

노동법에 

 

경영상 

 

해고

 

의 

 

요건과 

 

절차가 

 

규정된 

 

것, 

 

노동조합이 

 

회사와의 

 

교섭을 

 

통해 

 

자주적으로 

 

쟁취해 

 

낸 

 

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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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은 

 

노동자들의 

 

생존권을 

 

지키기 

 

위해 

 

엄격하게 

 

해석되고 

 

적용되어야 

 

한다. 

 

하이디스 

 

노

 

동자들은 

 

위 

 

판정에 

 

불복하여 2015. 9. 10. 

 

중앙노동위원회에 

 

재심을 

 

신청하였다. 

 

우리 

 

단

 

체들은 

 

중노위에 

 

경기지노위 

 

판정의 

 

부당함을 

 

제대로 

 

시정할 

 

것을 

 

촉구한다.

2015. 9. 14.

 

노동법률단체

{

 

노동인권실현을 

 

위한 

 

노무사모임, 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노동위원회, 

 

민주주의 

 

법학연구회, 

 

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

 

법률위원회, 

 

법률원(

 

민주노총·

 

금속·

 

공공)}


